
사천시 ․분뇨 축산폐 의처리에 한조 개 조 안 심사보고

(의안번  33  2002. 8. 17)

   원 회
2002. 9. 14(토)

1. 심사경과

가. 2002. 8. 17 사천시장 출

나. 2002. 8. 19 원회 회부

다. 2002. 9. 11 사천시의회 69회 임시회 1차 원회 상

2. 안 명요지(환경보 과장 이양효)

가. 안이

  ◦ 사천시 ․분뇨 축산폐 의처리에 한조 에 의한 분뇨  화조 청소 료 

인상 개 (‘98. 1. 5) 이후 동결  분뇨  청소 료를 실화하여 시민에 한 

분뇨 거  비스의 질을 향상시키 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  (1) 분뇨 집운 료(별표3)

(단  : 원)

행 구 역 부과 계 료 처리장사용료

사천시 역 18ℓ 230 200 30

 (2) 화조등청소 료(별표)

(단  : 원)

행 구역 요 용량 계 청소료 처리장

사천시 역
본요 0.75㎥ 13,295 12,295 1,000

과요 0.1㎥ 950 800 150

(3) 분뇨처리시  사용료 감면  “ 생활보장법의규 에 의한 생활보 상자”를 “국민

생활보장법의 규 에 의한 자”로 함(안, 11  1 )

3. 검토보고 요지( 원 명돈)

◦ 본 개 조 (안)  분뇨 집․운 료  화조 등 청소 료가 ‘98년 1월 5일 

인상 개 후 재까지 동결 었 나 ’98년부  재까지 가상승 등 료 인상요인 



생 로 분뇨 집․운   화조 청소 료를 인상하여 실화시키는 것이며, 사

천시 ․분뇨 축산폐 의처리에 한조  11조1 의 “생활보 상자”를 국민 생

활보장법의 규 에 의한 “ 자”로 개 하는 것  행 법률에 맞게 비하는 것 로

 해당조  개  실에 맞고 법 인  없는 것 로 사료 .

4. 질의  답변요지 

질  의
  원

질  의  요  지 답 변 자 답  변  요  지

최갑

  원

◦ 료 인상을 해 업체의 재

재표 등을 아 원가 을 

하 을텐데 그 법 ?

환경보 과장

이 양 효

◦업체별 지계산 를 고, 담

당주사  담당자가 지에 가  

원가계산을 한 시 장비 지

비라든지 인건비 등 인 

실사를 통하여 계산하 음.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 의견 : 없음


